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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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24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08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29]

본죽

정보공개서

본아이에프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본아이에프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

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

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

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

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

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전 화 : 1644-6288 / FAX : 02-730-1530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 : 가맹팀 / 1644-6288

[www.bonif.co.kr]

[bondocument@bongroup.co.kr]

http://www.bonj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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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

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

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

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

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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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

른 기업의 인수ㆍ합병된 사실이 있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본아이에프(주)

본죽 외 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7.20 2004.7.20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법인등록번호 110111-3053339 사업자등록번호 101-86-07256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본죽
국내 최초의 죽 전문기업으로서 죽의 근
본 혹은 기원이라는 의미

상  호 본죽 (       )점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진희 본죽 외 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대표이사 이성진 본죽 외 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사내이사 김철호 본죽 외 7
서울시 영등포구 선ㅣㅣ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사내이사 김지혜 본죽 외 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감사 전종학 본죽 외 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지배인 이종선 본죽 외 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양평동3가)

이진희,이성진 1644-6288 02-730-1530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밀크로지에프앤비 이지브루잉커피 2025.02.03.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3로 25, 

1층 119호
정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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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5 - 237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0-1445227 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05,432,486 69,960,249 35,472,237 299,122,705 14,395,193 13,004,653
2023년 110,442,854 64,043,607 46,399,247 301,628,648 15,922,028 14,175,541
2024년 114,370,767 59,595,196 54,775,571 281,760,394 15,513,682 12,626,739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진희 대표이사 2020.03.~현재 본아이에프(주) 대표이사 FC사업부문 대표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이성진 대표이사 2022.01.~현재 본아이에프(주) 대표이사 지주부문 대표
김철호 사내이사 2010.03.~현재 본아이에프(주) 사내이사 -
김지혜 사내이사 2025.03.~현재 본아이에프(주) 사내이사 재무이사
전종학 감사 2023.03.~현재 본아이에프(주) 감사 감사
이종선 지배인 2006.08.~현재 본아이에프(주) 지배인 지배인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영업표지 등록번호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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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  유  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제품사용 

및 대가 

수수

2018.05.02. 출원

2019.02.11. 등록

출원 제 40-2018-0059337호
본아이에프(주) 2029.02.11

등록 제 40-1445227호 

가맹
본부

본아이에프㈜
가맹사업

경영

2002.12.~현재 본죽 20080100243 죽전문점

2015.01.~현재 본죽&비빔밥 20141221 죽 및 비빔밥전문점

2010.10.~현재 본도시락 20100100482 도시락전문점

2015.07.~현재 본설렁탕 20150785 설렁탕전문점

2021.05.~2023.03. 곱창 귀걸이를 한 소녀  등록취소 전골전문점

2016.02.~현재 본우리반상 20160278 반상전문점

2017.02.~2023.03. 본건강한상 등록취소 반상전문점

2023.09.~현재 멘지 20231129 일본라멘 전문점

2025.03.~현재 본흑염소능이삼계탕 20250321 흑염소/삼계탕 전문점

가맹사업 예정 이지브루잉커피 20250030 커피/베이커리 전문점

계열
회사

만나계(주)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미진행 만나계 등록취소 닭요리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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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맹본부의 [본죽]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2년 12월 3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2년 9월 9일)

2. [본죽] 연혁

3. [본죽] 업종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본죽]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 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는 가맹계약 체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본죽 본죽 김철호 2002.12.31.~2002.11.11.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7길 3

(주)본죽글로벌 본죽 장유섭 2003.07.01.~2004.06.30.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98
본아이에프(주) 본죽 김철호 2004.07.20.~2012.01.09.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본아이에프(주) 본죽 김철호, 최복이 2012.01.09.~2014.01.14.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본아이에프(주) 본죽 김인호 외 3인 2014.01.15.~2014.12.31.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본아이에프(주) 본죽 김인호 외 1인 2015.01.01.~2017.12.18.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본아이에프(주) 본죽 김명환 외 1인 2018.06.01.~2018.12.17.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본아이에프(주) 본죽 김명환 외 1인 2018.12.18.~2019.06.10.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본아이에프(주) 본죽 김철호 2019.06.11.~2020.03.26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본아이에프(주) 본죽 이진희 외 1인 2020.03.27.~2022.01.11.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본아이에프(주) 본죽
이진희, 김철호, 

이성진
2022.01.12.~ 2022.04.10.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본아이에프(주) 본죽 이진희,이성진 2022.04.11.~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본죽 한식 죽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748 748 - 648 647 1 576 575 1
서울 176 176 - 154 153 1 139 138 1
부산 47 47 - 39 39 - 34 34 -
대구 32 32 - 32 32 - 30 30 -
인천 52 52 - 41 41 - 37 37 -
광주 18 18 - 15 15 - 10 10 -
대전 27 27 - 20 20 - 17 17 -
울산 9 9 - 9 9 - 8 8 -
세종 9 9 - 8 8 - 6 6 -
경기 187 187 - 169 169 - 150 150 -
강원 17 17 - 15 15 - 14 14 -
충북 26 26 - 22 22 - 19 19 -
충남 28 28 - 25 25 - 22 22 -
전북 22 22 - 16 16 - 15 15 -
전남 11 11 - 9 9 - 7 7 -
경북 35 35 - 29 29 - 28 28 -
경남 47 47 - 40 40 - 37 37 -
제주 5 5 - 5 5 -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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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3년간 [본죽] 가맹점 수 
(단위 : 개)

＊계약 해지의 경우, 다른 가맹사업 영업표지로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  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본아이에프

(주)

본죽 20080100243 한식 748/0 647/1 575/1
본죽&비빔밥 20141221 한식 836/1 1,003/1 1,150/1

본도시락 20100100482 한식 435/1 439/1 405/1
본설렁탕 20150785 한식 51/1 50/1 39/0

곱창 귀걸이를 한 소녀 등록취소 한식 36/1 0/0 0/0
본우리반상 20160278 한식 10/1 14/0 16/0
본건강한상 등록취소 한식 9/0 9/0 9/0

멘지 20231129 일식 0/1 3/3 14/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만나계(주) 만나계 20240698 기타
외식

0/1 0/2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본죽]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2 891 1 0 144 3 748 -143
2023 748 0 0 101 4 647 -101
2024 647 0 0 72 1 575 -72

지 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평균 상 한 하 한

매출액 3.3㎡당 매출액 3.3㎡당 매출액 3.3㎡당

 전체 575 227,789 19,537 926,774 79,764 34,958 3,956 2개점 제외

 서울 138 255,960 22,782 926,774 73,095 48,847 4,441 1개점 제외

 부산 34 255,041 20,128 515,309 57,257 123,797 9,523

 대구 30 218,317 19,511 550,479 43,212 51,188 5,119 1개점 제외

 인천 37 250,117 21,217 535,643 45,393 55,385 3,956

 광주 10 264,211 20,145 373,368 33,943 95,754 7,979

 대전 17 205,435 19,424 307,934 27,994 107,380 11,931

 울산 8 185,994 15,712 282,471 24,997 83,602 6,098

 세종 6 235,036 18,823 455,910 32,565 128,798 10,733

 경기 150 223,580 19,697 730,748 79,764 34,958 4,127

 강원 14 214,590 18,954 434,123 33,394 73,250 7,647

 충북 19 189,509 16,132 419,814 34,695 77,097 5,931

 충남 22 232,011 19,320 716,907 47,794 59,078 5,908

 전북 15 211,451 15,138 448,641 29,909 111,563 7,438

 전남 7 169,516 13,094 291,774 26,138 66,269 5,098

 경북 28 169,046 14,353 358,733 23,916 51,974 4,331

 경남 37 191,225 16,008 573,291 37,717 64,179 4,633

 제주 3 251,266 15,384 408,261 25,516 131,635 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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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가맹점사업자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점사업자 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운영개월 수)*12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

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①푸드코트와 같이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점 등 면적

정보를 집계할 수 없는 가맹점 매출액과 ②POS(Point of Sales)미사용 등의 사유로 매출을 집계할 

수 없는 가맹점의 매출액, ③바로 전 사업연도 7월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매출액은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

은 전체 가맹점 수가 아닌 [57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

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 가

맹점 개설팀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본죽]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본죽]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영업기간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체결한 가맹계약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본죽]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을 운영하지 아니합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본죽]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

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2024 575개 4,599일(12년 7개월)

구분 기간
지출비용

비고
합계 가맹점 가맹본부

광고
선전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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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

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별첨 2]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에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

아 두어야 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은 없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2-729-5600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소계 760,543,190 (비공개) (비공개)

판매
촉진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소계 860,450,145 (비공개) (비공개)

총계 1,620,993,335 (비공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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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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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본죽]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

가 지불해야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단,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하는 경우,      

가입비는 신규가입비 금액과 동일하다.

＊가맹금 내역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로 인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별첨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홍보판촉”으로 명시된 금액은 오픈프로모션, SNS홍보 등과 같이 오픈 후 점포홍보를 위한 활동에 

사용되며 귀하의 점포상황에 맞는 활동을 귀하와 논의하여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제안하는 홍보판

촉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이하의 컨설팅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해

당 수수료는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1,780

가 입 비 6,6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교 육 비 6,6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교육 또는 점검 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 또는 점검 

개시 후 반환불가

개점점검비 3,3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교육 또는 점검 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 또는 점검 

개시 후 반환불가

홍보판촉 1,98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홍보판촉 개시 전 

계약해지
홍보판촉 개시 후 

계약해지

최초로열티
(최초)

3,3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구   분 지 급 대 상 예 치 대상 여 부 비     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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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금 내역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로 인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별첨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구

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  계 3,000

계약이행
보 증 금

3,0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이나 대금의 미지급, 손해배상 등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2당 금액
지급 기한 비    고

총    계 72,400 4,826 49.5㎡/ 2025.04. 기준

인테리어(내장공사)  시공업체 41,250 2,750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계약

POS 시스템 등 당사 620 41 주문 7일전

간판 당사 등 7,157 477 제작 10일전

주방설비 당사 등 13,785 919 제작 7일전

주방집기 당사 등 3,025 - 입고 후 5일이내

가구 당사 등 6,562 437 주문 7일전

초도물품 비용 당사 등   실비       - 납품 후 15일,말일

예치가맹금 내역 금  액

가입비 6,600

교육비 6,600

개점점검비 3,300

홍보판촉 1,980

최초로열티 3,3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합      계 2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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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내장공사)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시공 또는 자체시공를 진행할 경우, 당사는 인테리어 디자인

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점검에 

대한 대가로 3.3㎡당 150천원(부가세미포함)을 시공 전까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납부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납부시기를 귀하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 후 가맹금

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건물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

방설비, 식기세척기, 냉난방기/오디오, 주방프린터/무선단말기 구입은 별도입니다.

2. 지식재산권(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는 물품은 당사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3. 주방설비, 주방집기, 가구의 경우 배송비(운반, 설치)가 발생됩니다.

4. 도서지역 (제주도 등) 인테리어 시공은 물류비 등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드립니다.

구    분 교 육 기 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건전한 상식과 열정을 지닌 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전염병 질환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인성검사 결과 E 등급이 아닐 것

종  업  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선정 주체 선 정 기 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의 점포 확인 → 현장조사 등 입지 

분석 → 원하는 지역의 입지 적격 여부 통보 → 부적격시 다른 희망지역 점포 추가조사

※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

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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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연간로열티 가맹본부
기본로열티(1,100,000원)에 

러닝로열티(0원~4,807,000원)를 
합한 금액

계약 체결일,
당월 마감 

익월
5일 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최초 갱신 
계약부터 적용

* 로열티 산정기간 
1년 미만 해당 시 
환산 매출액 적용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132

당월 마감 
익월

5일 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신규 계약시 적용
*월단위

(오픈월 제외)
가맹점별 POS 등 

매출기반으로 산출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X 0.7%로 

계산된 금액

*월단위
(정산기간은

매년 1.1~12.31)
월 20만원(vat포함)을 상한 

선으로 적용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업체에 따라
상이 판매채널에 따라 상이 지류 및 모바일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가맹본부

간판변경 
3일 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영업표지의 
사용불능시 
기간정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영업표지의 
사용불능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교체.보수 3일 전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시 

교체.보수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인테리어, 간판 
교체 비용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시공 3일 전

재산종합보험
가맹점사업자
선택 업체

상품마다 상이
보장내용이 유사한 

상품 가입

POS 렌탈비 가맹본부 월 28.6 익월 5일

사용계약 
발효전 

계약해지시 및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POS 유지관리비 협력업체 월 14.3 익월 청구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협력업체 월 16.5 익월 청구

가맹본부의 
지정기기 사용시 

적용(선택)

디지털메뉴보드
서비스 이용료

가맹본부 월 16.5 익월 청구
가맹본부의 

지정기기 사용시 
적용(선택)

지연이자 가맹본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본오더
서비스

VAN사
VAN 수수료 

(가맹점사업자 매출구간에 
본오더 사용시 

당사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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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내역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로 인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별첨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가맹점의 POS 매출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는 경우에는 본사매출, VAN매출, 포장용품 사용률 등을 

토대로 연간로열티 및 광고판촉분담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간로열티의 경우 최초 갱신계약부터 적용되며 최초 계약시 10p의 최초로열티만 부담합니다.

＊광고판촉분담금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 동안 매달 132,000원(VAT포함)을 부담하며 영업을 개시한 

달은 제외됩니다. 최초 갱신계약부터는 매월 월매출(POS기준)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선 : ２

0만원, VAT포함)을 광고판촉분담금으로 부담하게됩니다.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재물손해, 기계위험, 기업휴지, 배상책임이 모두 담보된 보험상품을 가맹점사

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개점함과 동시에 당사의 배달앱인 본오

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 하여야 합니다. 

＊POS 및 본메이드기의 경우, 렌탈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부여됩니다. 

계약 개시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위

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구입요구품목의 원가 변동,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공급하지 않는 부분 

등의 이유로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며,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POS(Point of Sales)미사용으로 매출을 집계할 수 없는 가맹점은 차액가맹금 산

정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운영관리 표준레시피 준수여부, 서비스 분기별 1회 문의 : SM팀

따라 상이)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본메이드기
사용료

가맹본부 1대당 월 44 익월 5일

사용계약 
발효전 

계약해지시 및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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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로열티, 광고판촉분담금, 교육비는 가맹계약의 갱신 시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POS 매출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는 경우에는 본사매출, VAN매출, 포장용품 사용률 등을 

토대로 연간로열티 및 광고판촉분담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내역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절차로 인하여 가맹계약 체결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별첨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

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

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

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

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

청결, 위생, 원.부재료 문제발생시 (1644-6288)

시설관리 점포 내.외관, 각종 설비
분기별 1회

문제발생시

문의 : SM팀

(1644-6288)

회계처리 POS, 회계조사
분기별 1회

문제발생시

문의 : SM팀

(1644-6288)

구  분 금  액 지 급 기 한 반 환 조 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교육비 별도청구
교육개시 

3일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교육개시전 
계약해지시

교육실시 후 
반환불가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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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본죽]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

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

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기간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1년 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

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계약종료일에 영업을 폐업하지 아

니한 경우 영업중단일로부터 1년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

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반환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존채무액 및 기타 채권액을 정산한 잔액을 반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종

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재고

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비고
합계 12,900

교육비 6,6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이내
개점점검비 3,3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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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본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3], [별첨 4]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POS시스템, 전자문서, 서면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는 법령/가맹계약서에 

따른 협의를 진행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본죽]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은 [별첨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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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본죽]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

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

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본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본죽]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

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의

<상품 . 용역명> 참고

왼쪽에 기재된 

 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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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할 시,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의 영업조건은 배달형태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가맹점간 

분쟁으로 당사 브랜드가치 훼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위 표의 영업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영업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의거하여 다음

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 : 서면통보 후 물품중단

   -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변경 사항 발생 등으로 영업규정에 대한 수정⋅보

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POS등의 수단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에 그 내용을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용역명 영업조건 비 고

배달주문 고객 모든 판매품목

1. 가맹점사업자는 배달형태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지치 않아야 하며 가맹점간 분쟁으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안내한 배달영업규칙 및 이에 준하
는 내용(이하 “영업규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가맹
본부는 시장환경의 변화 등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
업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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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통보방법 등

푸팟퐁커리게살쮺 16,500 낙지김치죽 11,000

pos 공지
(2025 년 4 월 기준)

참깨계란새우쮺 12,000 신짬뽕죽 11,500

로제해물쮺 13,000 진품쇠고기육개장죽 12,000

능이삼계죽 16,000 매생이굴죽 11,500

특능이삼계죽 20,000 아이탄탄 전복야채죽 14,000

자연송이쇠고기죽 16,000 아이든든 쇠고기야채죽 13,000

특자연송이쇠고기죽 23,000 아이쑥쑥 쇠고기미역죽 13,000

전복죽 13,000 아이튼튼 새우야채죽 12,000

진전복죽 17,000 동지팥죽 10,000

특전복죽 21,000 단팥죽 10,500

전복내장죽 15,000 단호박죽 10,500

진전복내장죽 19,000 녹두죽 9,000

특전복내장죽 23,000 명품잣죽 15,500
쇠고기버섯죽 11,000 흑임자죽 9,000

새우죽 9,500 트러플전복죽 17,000

특새우죽 12,500 특트러플전복죽 24,000

해물죽 11,500 삼계전복죽 16,000

특해물죽 14,500 삼계죽 12,000

통영굴버섯죽 10,000 불낙죽 12,500

특통영굴버섯죽 13,000 홍게품은죽 14,000

7가지야채죽 9,500 진홍게품은죽 19,000

참치야채죽 10,500 특홍게품은죽 24,000

쇠고기미역죽 11,000 쇠고기야채죽 11,500

흰죽 6,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시장상황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판매형태에 따라 다른 가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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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

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죽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본죽 -

본죽&비빔밥 -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최대 300M 이내

단, 특수상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대형상가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합니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L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
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
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
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
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
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
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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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른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

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및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금지되는 영업활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단지, 현수막 등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점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분쟁 가맹점간의 합의가 우선적용됩니다. 단, 분

쟁당사자가 가맹본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분쟁경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영업활동방해 행위를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요구 등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2024년도 말일 기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

    품 중 일부 상품을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

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2024년도 말일 기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

    품 중 일부 상품을 직영 온라인몰 또는 타 온라인 채널(오픈마켓 등)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 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9.46% 0.54% 0% 0%

연 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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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본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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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

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

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0조 제1항
제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1항
제4호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0조 제1항

제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0조 제1항
제6호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41조 1항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1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 및 제휴카드의 취급을 이행하  
   지 않는 경우 제41조 1항

○ 각종 점포설비가 노후 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개선 또는 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4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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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과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에 대한 변경이불가피하거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업표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제3항

○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제2항

○ 상권변화(기관입주, 아파트 입주, 백화점입주, 대형마트입주, 재개발, 도로사정의 

변경 등)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영업지역이 충돌되어 영업지역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2항

○ 계속가맹금(로열티, 광고판촉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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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본죽]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혼란 및 가맹본부의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

계약이 종료된 후 [1년]동안 계약상의 동일한 점포소재지에서 당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식당업(죽전문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을 허가하는 방침

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SM팀

(1644-6288)

양도 가능 조건 양 도 절 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및 인성검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

료

문의: SM팀

(1644-4282)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비 고

상   속
상  속  인

사후통지시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사실 통지→상속 여부 확인(7일 소요)

→상속인과 계약체결(5일 소요) 

교육수료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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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본죽]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기점검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1:00 (12시간) 주6일 이상, 월25일 이상
문의 : SM팀

(1644-6288)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제한없음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①위생서비스관리

②서비스관리

③서비스(판촉)관리

담당자매장방문→준비상태확인

→관리표작성→가맹점사업자확

인 및 서명→완료

1회/분기

또는 월
SM팀

서비스 표준서에 

의거하여 작성

①비치서류준수여부

②개인위생관리

③주방위생관리

④홀위생관리

담당자매장방문→조리상태확인

→관리표작성→가맹점사업자확

인 및 서명→완료

1회/분기

또는 월
SM팀

위생 표준서에 

의거하여 작성

①품질인증제품사용여부

②레시피준수여부(계량)

③레시피준수여부(정량)

④식재료준비

담당자매장방문→사용상태확인

→관리표작성→가맹점사업자확

인 및 서명→완료

1회/분기

또는 월
SM팀

조리 표준서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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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죽]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기금 형태의 

광고판촉분담금 또는 판촉행사의 성격에 따라 별도 수취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고판촉분담금의 경우 전체 가맹점과 당사가 일정 비율 (당사 50%이상 부담)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부담액은 전체 광고판촉분담금 중 50%이하를 매월 월매출(POS기준)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선: 20만원, VAT포함)을 부담합니다. 가맹점부담액의 상세내용은 

“Ⅳ.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2.영업중의 부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개별 가맹점사업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

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죽] 가맹사업의 동일성 및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광고.판촉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가맹본부는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판촉
분담금 
사용

광고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용의 
50% 이상

광고비용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비율 등 상세 

내용 제시 → 가맹점의 광고 
참여 결정 → 광고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광고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할인행사

판촉비의
50% 이상

판촉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비율 등 상세 

내용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팜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광고판촉
분담금
미사용

광고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판촉행사

할인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할인금액(소비자가) 기준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비율 등 상세 

내용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증정상품 출하가 기준

팜플렛 등 
제작

행사에 따라 유동적
판촉물 제작비용 기준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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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

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

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

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

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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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

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한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7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유선/온라인 문의, 상담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75

창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D-70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 확인
-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에 대한 정보 제공

D-65

확정상담
- 사업계획서 작성
- 외식업 적성검사 실시

D-52

본사 인터뷰 - 최종 승인여부 결정 D-50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작성 D-38
인테리어 예가산정 및 
확정상담 진행

- 도면 레이아웃 협의 
- 인테리어 예가 및 그 외 시설창업비 안내

D-37

가맹금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35

인테리어 착공
-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 주방설비, 집기, 비품, 입고

D-28 (25일 내외)

오픈교육 - 이론 및 실습, 점포운영교육 실시 D-20 (10일 내외)
초도물품 입고 - 원.부재료 초도물품 입고 D-3
오픈 및 운영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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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
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

우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

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

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

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

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부담액을 가

맹점사업자에게 지

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

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는 점
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

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

터 3년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없는 사

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

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 31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본죽]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본죽]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개별 가맹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SM팀

(1644-628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
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SM팀

(1644-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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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본죽]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시 POS, 서면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당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본죽]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

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점을 할 수 없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

다. 또한 각종 지원 혜택 제외 및 상품공급 중단이나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교육

회사소개 및 운영 기본
메뉴 이론 및 실습
품질·서비스 및 위생
POS 시스템 등

온라인
집체

이론 및 실습
매장

현장 등

별도 통지

필수

필수교육
(정기교육,
온라인교육,
재계약 교육, 

연차별 교육 등)

신 메뉴, 조리매뉴얼 변경
브랜드 운영 정책
마케팅 방향 및 매장 활용 마케팅 등
그룹별 맞춤 교육
품질·서비스 및 위생

보수교육

*경우에 따라 상이
 - 고객 클레임 발생 시
 - 고객 클레임 미개선 시
 - 브랜드의 명성, 신용 및 가치 훼손 등
 - 고객 관점 중대사안 미준수
 - QSC 표준 준수사항 미흡 시
 - 계약사항 미준수로 필요한 경우 등 

선택교육

노무/세무 관리
직원 교육 과정(Q/S/C)
POS 시스템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 관리 등

선택

구   분 최 소 시 간 비    용 비    고
최초교육 85시간 6,600 최초 계약 시 이수
필수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보수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선택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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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본죽 신촌세브란스병원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본관 지상 3층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512일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749,811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이 존재하

지 않아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법무팀(1644-62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

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mailto:help@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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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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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가 맹 금 예 치 신 청 서

신청인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e-mail)                  @

계좌번호

(가맹금 환불용)

(우리은행)

* 가맹금 환불용 계좌는 당행만 등록 가능합니다. (타행   불가)

가맹본부

가맹본부명

영업표지

주 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우리은행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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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본죽]물품상세 내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본죽] 필수공급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
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본죽]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